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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활동가 교육



• 종합토론회 2026 토론주제(안) 제안 발표(’25.11.25)

정보를 활용한 안전사용 정착

중점추진과제

필수용도 개념을 활용한 허가 및 제한 제도 내실화

중점추진과제하위사용자 용도 변경

MSDS 안전사용 정보의 위상

허가물질 및 제한물질 지정

전환전략 2033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화학안전정책포럼 2026 주제로 제안



I. 왜 사고는 반복되는가?

II. 제도의 공백

III. 핵심과제1. 하위사용자 책임 신설

IV. 핵심과제2. 필수용도 개념 도입

V. 2026년, 우리가 가야 할 길



카펫세척제 용도 가습기살균제용도용도변경

가습기 살균제 참사

빠른 출시, 저렴한 원가, 이윤 극대화



왜 사고는 반복되는가? 바로 용도 변경

가습기 살균제 사고 메탄올 실명 사고 세척제 집단 간 손상 사고

피해 규모 67만명(추산) / 1,553명 사망(신고) 6명 이상 36명 이상

주요 피해자 소비자(어린이 포함) 스마트폰 부품 가공 노동자 금속 세척 작업 노동자

원인 물질 PHMG, PGH, CMIT/MIT 메탄올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물질
변경 여부

용도 변경
(독성 실험 생략된 용도 사용)

용도 변경
(에탄올→메탄올 대체)

용도 변경
(규제 사각지대 물질로 대체)

관련 보고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2016),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2016)

노동건강연대(201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8,2022)



화학물질 관리 체계(화평법)

등록/신고

심각한 
유해성물질

유해성물질

금지 허가 제한용도 및 안전조치 준수

하위사용자 책임 신설 필수용도 개념 도입



1. 하위사용자 책임 신설



국내 『화평법』 하위사용자의 의무

제조∙수입자 하위 사용자

정보제공(의무)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하위사용자는 제조ㆍ수입자가 등록∙신고 요청 시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ㆍ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을 제공해야 한다

• 등록자(제조∙수입자)  등록을 위해 용도 정보 요청 시 응해야 할 ‘의무’

정부

등록∙신고

용도 변경 사용 시
- 처벌 조항 X
- 등록/신고 의무 X
- 안전성 평가 의무 X



유럽 『REACH』 하위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제조∙수입자
하위사용자

정보제공(권리)

ECHA

정보제공(의무)등록∙신고

ARTICLE 37: Downstream user chemical safety assessments and duty to identify, 
apply and recommend risk reduction measures

• 등록자(제조∙수입자)에게 용도에 맞는 안전 정보를 요구할 ‘권리’

• 등록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때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

용도 변경 사용 시
- 처벌 조항 ㅇ 
- 등록/신고 의무 ㅇ
- 안전성 평가 의무 ㅇ

ARTICLE 38: Obligation for downstream users to report information



구분 국내 화평법 유럽 REACH

하위사용자의 지위 제조∙수입자 요청 시 제공해야 할 의무
제조수입자에게 내 용도에 맞는 정보 요구할 권리
하위사용자의 직접 등록(신고) 의무(책임 강화)

용도 변경 사용시 별도 규정 없음
하위사용자가 직접 위해성 평가 후

 당국에 신고(제출)할 의무

화학물질 
안전 사용의 책임

별도 규정 없음 법적 의무

공급망 소통 새로운 유해성 정보 전달 의무 없음 새로운 유해성 정보 발견 시 상위 공급자에게 전달 의무

『화평법』과 『REACH』 하위사용자 비교

2013년 화평법 제정, 왜 하위사용자 책임은 빠졌나?

➢ 산업계의 저항과 정치적 부담 → 기업 부담과 사용 책임을 강제하기엔 정치적 동력 부족

➢ 정부 부처 간 장벽 및 환경부 권한 한계 → 하위사용자(공장/사용자) 주로 고용노동부(산안법) 소관 

➢ 정보 확보(등록)을 우선한 전략적 선택

2013년에 놓쳤던
안전의 연결고리를 완성

하는 것!



하위사용자 책임 강화 방안

3대 책임 강화 방안

처벌 강화

임의적 용도 변경 및 안전관리 미준수 시 강력한 법적 제재 부과

용도 외 사용 금지

등록·신고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화학물질 사용을 원칙적 금지

1 하위사용지 등록 근거

등록·신고된 용도와 다르게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하위사용자가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여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2 MSDS 준수

MSDS에 명시된 용도와 안전관리 지침 준수 의무화 또는 
자체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지침 수립 및 이행 책임

3

하위사용자 책임 강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정부

• 화학물질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
• 각 주체의 역할 지정 및 이행 감독

제조 · 수입자

• 물질의 용도를 명확히 제시
• 해당 용도의 안전 사용 방법 마련 및 제공

하위사용자

• 등록된 용도로만 사용 (미확인 용도 금지)
• 제조∙수입자가 제공한 안전 사용 방법 준수

부처간 협업 제안

MSDS 기반 하위사용자 이행 확보

"화평법 정보 산안법 감독" 연계

정보 공유 (화평법)

등록/신고 정보 제공

현장 이행 (산안법)

사업장 안전 사용 감독

기후부

기후부

고용부

노동부



이해당사자별 주요 입장 및 핵심 과제

시민사회

하위사용자 책임 신설 필요

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 고리 확립

공급망 소통 의무화로 용도변경 시 정보 전달 법제화

산업계

법적 정합성 및 역량 한계

입증 책임 부담: 제조사와 동등한 책임 부과의 적절성 우려

역량 부족: 중소기업의 시험자료 비용 및 행정 부담

전문가

현장 이행 가능성 중시

법제화보다 현장 작동 여부가 중요

용도 변경 시 구체적인 승인 절차 및 기준 마련 필요

국회

단계적 도입 및 역할 재설계

단계적 도입: 용도 정보 제출 의무화 → 고위험군 우선 적용

역할 재편: 기후부(예방)와 노동부(현장 대응) 기능 강화

정부 (기후부·노동부)

부처간 협업 강화 및 MSDS 연계

협업 필수: 단일 부처 관리 한계 인정 → 공동 대응

MSDS 내실화: 화평법 정보와 산안법 MSDS 시스템 통합

"산업계의 우려와 정부의 행정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원 병행

규제 강화와 함께
정보·기술·재정적 지원 구조 마련

체계 통합

국가 차원 정보 전달 체계 고도화
(MSDS 통합)

실효성 검토

화평법 등록 정보의
현장 작동성 정밀 검토 선행



(참고) 하위사용자 책임 신설 개정(안)



2. 필수용도 개념 도입



등록/신고

심각한 
유해성물질

유해성물질

금지 허가 제한용도 및 안전조치 준수

화평법 허가물질 0종, 제한물질 14종

REACH 허가물질 24종, 제한물질 79종(후보물질 1/10)

허가물질 관리 실패 : 40% 위반율(평균 18%)

유/위해성

평가

사회경제성

평가
규제 지연

복잡성, 비효율성

왜 허가·제한제도 작동하지 않을까

화학물질 관리 체계



16

현행 허가 · 제한 제도 집행의 한계



17

필수용도 개념이 제시하는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 방향

• 필수용도 개념  

• 고독성 화학물질 자동 규제 발동
Automatic Trigger & Essential Use Concept

물질의 유해성이 확인되면 노출 평가 없이 자동 금지를 발동하여

고독성 화학물질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수용도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EC, 2020)  

규제 대상

ED (내분비교란)

PBT (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

vPvB (고잔류성·고생물농축성)

PMT (잔류성·이동성·독성)

고

독

성

물

질

자동 규제 발동

(Automatic Trigger)

노출 평가 생략
(No Exposure Assessment) 

필수용도
(Essential Use)

해당하는가?

예외 인정
(Derogation)

사용 금지
(Ban / Restriction)

YES

NO

CMR (발암성)



EU 필수용도 개념에 관한 지침 및 기준(2024)

• 필수용도 평가(예)

물질의 기능부터 사회적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프로세스

비필수 용도 : 대체 가능하므로 퇴출 필수용도 :  생명 직결, 대체 불가능하므로 허용

평가 핵심: 1단계(기능)와 2단계(제품)를 넘어, 3단계(사회적 가치)가 입증되어야 필수용도(Essential Use)로 인정 가능



EU 필수용도 개념에 관한 지침 및 기준(2024)

• EU 필수용도 적용을 위한 8가지 핵심 원칙

01 02 03 04

05 06 07 08

퇴출 가속화

비필수 용도는 즉시 금지하고, 필수용도는 대체물질
개발 시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유해물질 퇴
출을 앞당김. 

사회적 정당성 판단

단순한 필요가 아닌 사회적 필수성을 판단. 물질의
기술적 기능, 최종 제품, 사회적 서비스를 종합적으
로 평가하는 도구. 

사회 전체 관점

개별 소비자나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
의 관점(공공의 이익, 보건, 안전)에서 사용의 정당성
을 평가함. 

사용 맥락 중심

동일 산업 내에서도 용도와 맥락(Context)에 따라
필수성이 다름.
(예: 엔진 내열성 vs 시트 미적 효과)

누적 기준 충족

'사회적 필요성'과 '대안 부재' 조건을 모두 충족해
야 함. 효율성을 위해 제품군 단위로 단계적 평가 가
능. 

노출 최소화

필수용도로 인정되더라도, 취약계층(어린이 등)과
환경에 대한 노출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저 수준으
로 줄여야 함. 

한시적 유예

필수용도는 영구적이지 않음. 시간제한을 설정하고,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
검토함. 

대체 의무 및 혁신

기업은 구체적인 대체 전환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E
U는 R&I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대체물질 개발을
지원함. 



필수용도 개념의 세계적 확산 및 적용

US 미국 EPA: TCE 규제 조치 TSCA Section 6(g)

금지 및 제한 조치

대상 용도 조치 판단 근거

모든 소비자 용도 즉시 금지 건강 위험 높음, 대체재 존재

드라이클리닝 즉시 금지 근로자 만성 노출, 대체재 존재

상업적 탈지 / 세척 1년 유예 후 금지 산업계 준비 시간 부여

필수용도 면제 (Essential Use Exemptions) 

면제 대상 기간 면제 사유 (필수성)

DoD 선박 용도 10년 면제 국가 안보 필수, 대체 기술 개발 중

항공우주 부품 세척 10년 면제 안전성 필수, 극한 조건 대체 불가

TESLIN 합성지 제조 5년 면제 사회적 기능 유지, 전환 시간 필요

특정 화학 중간체 사례별 검토 대체 경로 개발 시까지 한시적 허용

EU EU: PFAS 제한 옵션 REACH Restriction

RO1: 완전 금지

일반 소비자용 제품

화장품, 스키 왁스, 의류, 조리기구 등

즉시 금지 (유예기간 없음)

해당 용도는 필수적이지 않으며,
기술적·경제적으로 대안이 이미 존재함

RO2: 예외 사용 후 금지

산업용 및 첨단 기술 분야

반도체, 의료기기, 항공기, 산업용 직물 등

단계적 금지 (유예기간 부여)

5년

대안 개발 진행 중

12년

대안 없음 / 장기 개발 필요

사회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궁극적으로는 대체되어야 함을 의미



국내 필수용도 개념 적용 가능성



『화평법』 필수용도 개념의 설계



(참고) 필수용도 개념 도입 신설 (안)



이해당사자별 주요 입장 및 과제

시민사회

법적 위상 및 이행력 강화

필수용도 판단 : 단계적 평가 체계

필수용도 거버넌스 : 전문위원회, 사회적 협의체

산업계

현실적 걸림돌

EU와 국내 인프라 격차: 정보의 축적도, 관리 체계 중복

필요성 입증 책임 전가에 따른 기업 부담

전문가

필수용도 심의 주체 명확화

주무 부처 및 이해당사자 이원화 필요성

법안 명문화 제안 : 절차적 타당성

국회

단계적 도입 및 역할 재설계

필수용도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 :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절차적 정당성 : 기준 명문화, 사전 조정 절차, 행정 연계

정부 (기후부)

화학물질 규제 실효성 제고

현행 제도 내 보완 우선: 화학안전정책포럼 활용

기업 자율 기반 녹색 화학 유인

"산업계의 우려와 정부의 행정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필수용도 정의 및 기준 명확화

필수용도 정의와 판단 기준 구체화

사회적 협의체 제도화

화학안전정책포럼 활용

실효성 검토

단계적 도입 로드맵
및 중소기업 지원 대책

국제 기준 조화 : 무역 장벽 예방

국제기준과의 조화

무역 장벽 예방



전환전략 2033
기후부와 이해당사자들이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합
의한 화학안전관리 중장기계획 문서

세부 추진 과제 전환

하위사용자 
용도 변경

하위사용자가 용도를 제조·수입업자가 등록한 용도 외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하위사용자 등록을 통해서만 용
도를 추가할 수 있음

MSDS 안전사용 
정보의 위상

하위사용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정보(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 가능)

정보를 활용한 안전사용 정착

중점추진과제

필수용도 개념을 활용한 허가 및 제한 제도 내실화

중점추진과제

세부 추진 과제 전환

허가 물질 및 
제한 물질 지정

필수용도 개념 정립 및 활용 방안 마련

필수용도 개념을 활용한 허가제한 절차 마련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화학안전정책포럼 2026 주제 제안

확보(충분성)

전달 및 이행(이행성)

정의(명확성)용도

하위사용자 

책임 신설
필수용도 개념 도입

안전한사용으로!

실효성있는화학물질관리체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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